
불법 체류 신분의 준비 서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처럼 행정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만 하며 그 

후에야 이민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 자세한 정보는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요구 되어지는 서류들이 무엇일지 지난 여러 

이민 개혁 시도 중의 기본 요구 사항들을 살펴 봄으로서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이민 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서류들은 비슷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통해 현재 고려해 볼것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두면 이번 개혁안을 

대비하여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도움이 될만한 서류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 

만일 현재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분실했거나 이민국에 파일된 자신의 서류를 받아 보고자 

한다면 FOIA request 를 고려 해볼만 하다. 불법체류 신분의 경우 본인의 이민관련 서류를 모두 

갖고 있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사를 여러 번 했을 수 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일일이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지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온전히 보관하고 있기란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또한 만일 과거에 불법 broker 를 통한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적이 있었다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서류들이 이민국에 파일이 되어 

있을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모든 서류의 카피를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FOIA 

Request 라고 한다. 

두장 짜리 폼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보내게 되면 수 개월 후 CD 를 보내 주게 되어 있다. 이 

CD 안에는 자신의 모든 이민국 이민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예를 한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다. 어떤 김씨가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 체류 신분이 되기 전에 

broker 에게 속아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져서 노동허가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그 

당시 Broker 는 어디로 잠적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서류들이 이민국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김씨는 FOIA request 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민국에 어떤 서류들이 

보내어졌는지를 알아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내면 자신의 모든 이민국 서류를 받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리뷰를 미리 꼼꼼히 해 

둔다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민개혁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잘 준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OIA 의 신청 비용은 무료 인 것에 반해 몇 달씩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입국 기록과 미국 체류 기록 

현재는 입국 시 I-94 을 따로 받지 않고 paperless 로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프린트가 가능해 진 



실정이라서 잃어 버릴 염려는 없어 졌다 하겠다. 하지만 예전에는 하얀 카드로 입국카드를 받아 

본인이 보관했어야만 했다. 이 카드는 미국에 입국 시 받는 카드로서 이를 통해 미국 입국의 

증명이 되는 것이었다. 이 카드는 이민 개혁 시 어떤 시기 이후로 cut off date 을 정할 시 유용한 

증거 자료로 쓰일 것이다. 

만일 I-94 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현재 분실했다면 이민국에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initial nonimmigrant Arrival-Departure 를 파일 하면 복사 본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더 걸릴수 있으나 이것 또한 FOIA Request 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국경을 넘어 캐나다나 멕시코로 밀입국한 경우라면 I-94 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에 

들어온 시기를 다른 서류들로 증명해야만 한다. 

최근 DACA (청소년 추방유예)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입국과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 경우는 학교 기록이나 예방 접종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이 또한 힘들 수 밖에 없다.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리스나 은행 기록 등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가능한 것은 

입국 시나 그 이후 만난 사람으로부터 affidavit(진술서)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알게 되었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질 수 있다 하겠다. 하지만 물론 가장 좋은 자료로는 리스, 

자신의 거주지로 온 편지, 은행 Statement, utilities bills, 크래딧 카드 영수증, 사진 등일 것이고 

이런 서류들에는 본인의 이름과 날짜가 있어야만 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는 불법체류 신분의 미국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세금 보고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도 file 을 할 수 

있으며 텍스 리턴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번호를 IRS 에서 받아서 

텍스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라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못한 과거 세금보고까지도 할 수 있다. 

Identification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일 것이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일 여권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여권을 발급 받아야만 한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birth 

certificate 이 없기 때문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민 개혁 시 신청 비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접수비용을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이다. 그리고 만일 과거 경찰에 체포된 기록, 판결기록(final disposition)이나 

추방명령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해 놓아야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적 바램으로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놓게 되길 마음 깊이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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